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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산에틸 함유 컬러풍선 판매규제
환경부, 청소년 대상 컬러풍선 판매규제 … 발암물질 BTX도 함유

환경부는 유해물질을 함유한 컬러풍선의 판매행위를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해물질이 많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진 컬러풍선은 환각물질인 초산에틸(Ethyl Acetate), 발암물질인 벤젠

(Benzene), 톨루엔(Toluene), 자일렌(Xylene) 등이 함유돼 있어 19세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

된다. 이를 어기고 판매, 대여, 배포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유해 컬러풍선의 주성분인 초산에틸은 두통, 현기증, 구토 등을 유발시키며 심하면 폐, 간, 심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상 환각물질로 분류돼 있다. 그동안 초산에틸이 포함된 접착제, 신나, 

도료 등은 규제를 해왔으나, 초산에틸을 함유한 풍선류는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행정적인 단속이 어려웠

다. 

환경부는 유해물질을 함유한 컬러풍선의 판매를 금지하기 위해 2005년 말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었으나, 법령 개정 이전에 청소년들에게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청소년위원회에 관련고시에 

의한 판매규제를 요청했다. 이에 청소년위원회가 5월30일 컬러풍선류를 청소년 유해물질로 지정함에 따라 판

매를 규제할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환경부는 컬러풍선 판매규제를 계기로 유해성이 의심되는 어린이, 청소년 용품에 대해 성분분석 및 실태조

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유행성이 확인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생산이나 수입, 판매를 제한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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